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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일차량에 함께 실을 수 있는 화약류( 49조 3항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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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○ 는 "가"란에 재 는 당해 구분  약  "나"란에 재 는 당해
구분  약 를 재   있는 것  시 다.
②3종  이상  약 를 함께 실  경우에는 그 약 가 이 에 여 
함께 실   있는 것이어야 다.
③특별  용 라 함  행 자치부  는 용 를 말 다.
④특별  용 에 납  공업뇌  또는 뇌 과 함께 실   있는 약 
또는 폭약  량  약 4.5톤 이  또는 폭약 2.25톤 이  다( 약과 
폭약  함께 싣는 경우에는 약 2톤  폭약 1톤  산 여 재 는 양

 폭약 2.25톤 이  다).


